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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 토  보  고  요 지

1.  안  건 · 95  ◎도 2  제 회 추가경정예산탄

2  제  출  자 ' 4: i )달 구청장경영관리실장

3.  관계법령 : xi  받재정댑 36 , 제 조 x'-  지방 치법 f?1121조

4. 11  검토 간 : 1?.95. 10 f2~ 10. 25

5. 검토내응

( 1 ! 예산규모 (  ◎위 ' )천원

 킁  ◎ 듈 킁  감 액 기  정  예 산액 회  계 별  예  산 액

1.8?o100,615, 000 2,852, 195fl 103, 457, 195

 그. 1)f.1f, BSB, 155 일  반  회 계 93, 500, 00095, ,3Sa, 195

070()7 115, 000 특  덜  회 계 7 1 IS, 0()0

ll'

(f)  세  입  내  역 (  일반회  계 ) (  단리 ' )씩만원

 기  정 01  산 액  증  감 픽 예  산 액
비고항목

 구성 비  구성 비  구  성 비

100계 3. 0%2,85295, 352 100 93, 500 100

f7  방 fll 21.3 1 G. f?.o21,981 B, 113dB.8 19,868 74.0

1  레 외  수 입 20,760 4.622. 2 133 0. Sfo20,893 fl. 7

?33,B?4 
14i.B 닌 : 300 10. 5 C. S?a ?38.794#tO, 3

e_  초 널

 코 금 53052. 2f410. 714,385 14. 9 14,079 15. 1

11 11 방채 0%299 0. 3 299 D0. 3

0!  탈수쑤

 기  있음 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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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 세출내  역 (  일반회  계 )

3  성질별 분류
(  단위 : )백만원

3  기능별 분류
(  단위 . j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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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 정 fl산액  증  감 율 예  산 액  증  감 액

95, 항목계

352 2,85293, 500 3. OSfl

 인  건 비 19,614 0. 49f·g19, 710 95

 물  건 비 14, 092 312 2. Blf414, 404

 윽  ◎  ◎ 비 20, a43 19, 757 476 2. 4ifo

 자  본  지 출 40, 184 37,461 2,622 6.98%

 보  전  재 원 282 282

 내  부  거 래 409 409

 예  비  비  및  기 하 ,·" 36. 8f4.4: 6541, lal 1, 776

 기  정  예 산액 예  산 액  증  감 액

항목 비고

 구성 비  구성 비  구성 비

95,352계 100 93,500 100 2,852 3.0%100

 일  반  행 정 26, 402 27. 4 25, 142 27. 9 260 9. 1 1. 7?·o

 가  회  개 발 37,281 38.7 35,201 38.7 37.8 2. 9f·11,080

 겋  제  개 발 30, 570 31. 7 28, 501 30. 5 2,069 72.5 7.3f·1

 민  방  위 비 549 0.6 456 0. 5 92 3.2 20. 1':』

7)  익  및  기  타경 비 1, 545 2, 198 2.31.5 -'.22.7· "·.649 '.29. 5?1

(01 Dl Dl) 750 0.8 354 660 23. 11. 5 46.5"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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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특별회계

3  의료보호기금  특별회계 : (  추경없음 기정 3,255,000 )천뭔

3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 특별회계 : (  추경없음 기정 629,000 t천원

3  주차장 특별회계

 ◎  세 입

:.  판우 : )끽만원

 구분기  정  예  산 액 예  산 액

?1즐갇

3. f31, fOO 3. f?1, fOf

4  사

 업  수 입 1,278,901 1,278,901

0  사

 업  외  수 입 1,952,098 1,952.098

1  보

 조 금 11()

3 ffl 출
(  근위 : .1근익

 분구예  산 액  기  정  예  산 씩

B, 긍갈계

f31, ()D() ,3, f31, DfO !1

 관  히 비 447, 953 443, 5깊 ◎ , 킬 500

4)  업 1ㅂ 2, 659, 950 2, 659, 950

0fl 

Dl 1ㅂ 123,097 127, 597 ' 4, 500

f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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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S j  검토의 견

3  총쳬산곤모증가율 2.8%(  일반회계 3.094)

3  일반회계  세입킁가는  이돌통신이온  신규떤허로  줄허세  증가와 아파트신축으로

 인한  재산세증가  딪  토지  용도변경에  따른  세율  조정등으로  무리한 세수추계는

.◎ 음

3  재활용품  수거판매수입  등의  세외수입킁가는  당초예산의  누락분으로  면밀한 세

 수지획수립 요망

f  재원조정교부금  및  국 ·  시비보조사업은  추가지원내시된  것으로  꽉보에 문제는

 없으나  일부는  설립전 .집행임

,÷  추경재원쿵 72 5%  를  도로포장들  건설사업에  투자함으로  지역개발곽 주민불편해

 소에  역점을  둔  것으로  고무적이나  회계년도  종료가  임박하뎌  년도  이월 예상

3 즘
 에비비가  예산액의 0.8%  로  적은편이나  잔여  회계년도내  수요대처에는 무히가

 없끌  것  임 .

2·  귿최  추격은  잉여재원을  적기에 , 투입  투자자원화하여 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

 대처하는  것이나  예산의 .  ◎율성과  계획싶이  결여될  우려가  있으므로  잦뜬 추경

 은  지양하혀는  노력이 .요망됨


